
□ 부과대상
 ▲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

 ▲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
 ▲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

□ 예외대상
 ▲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 ▲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

 ▲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

 ▲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수영장‧목욕탕 등에 있을 때 

 ▲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

과태료 최고 10만원

☞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
 : KF94, KF80,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

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·장소별로 다르게 적용

◦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: 중점·일반관리시설(23종)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
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
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◦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: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
◦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: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
◦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및 3단계 :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◦ 관리자(운영자)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
※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

구분 대상 시설

중점관리시설
(9종)

▴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
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▴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

일반관리시설
(14종)

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(교습소 포함) ▴직업훈련기관 
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등 
▴실내체육시설 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


